
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

1  강사수당 지급기준

(단위: 천원)

등 급
대 상 지 급 액

비 고
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

1시간
초과
시간

특 강

⦁전·현직 차관(급) 이상
⦁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

이에 준하는 자

⦁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
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
⦁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·

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
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

400 200
민간분야
초과
매시간
지급

전 문

⦁전·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⦁법률·경제·사회·문화·보건 등 해당
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
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

보조강사 ⦁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40 40

주) 1.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〔별표2〕제2호의 적용
기준에 따라 구분

2.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과 「같은 법
시행령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
능하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

2  원고료 지급기준

○ 지급대상 : 강의용 원고 집필자 ○ 대상원고 : 제출 원고(부교재 포함)

구 분 내 용

지급단가
⦁A4용지 1면당 12,000원 지급

⦁파워포인트 1면당 6,000원 지급

지급한도
⦁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

※ 강사1인에 대한 1주(5일간)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)

A4 1면 기준
⦁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

⦁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, 또는 1면 기준 300단어

산정방법

⦁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%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

※ 그림, 도표 등은 그 그림,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

※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

⦁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(수정원고는 미반영)


